
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64조 및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제31조

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

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「지방자치법」제64조 및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제31조

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

○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제2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

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 이하로 구성

3. 참고사항

○「지방자치법」제64조

○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제28조, 제31조제1항 및 제2항

의안

번호
6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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